
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

의견청취안

의 안 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, 사업성저하 및 주민

갈등, 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보전 필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

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

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

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,

나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4항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

주거환경 정비조례』 제4조의3(직권해제)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

구역에 해당되어 동조례 제4조의3 제10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함.

2.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

가. 직권해제 대상구역 현황

연번 구 역 명 적용조항 내  용 비고

1
방배8
주택재건축
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1호 행위제한해제 또는 기한만료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
장재영(2133-7229)

2
북가좌2
주택재건축
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1호 행위제한해제 또는 기한만료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
양동진(2133-7213)

3
창5동 244
주택재개발
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1호

건축물 사용승인 등으
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
정이 어려움

재생협력과 조합운영개선팀
박선미(2133-7233)

4 응암2구역
주택재건축정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2호 추진위, 조합운영사실상중단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
양동진(2133-7213)

5 석관1구역
주택재건축정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2호 추진위, 조합운영사실상중단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
양동진(2133-7213)



6 한남1재정비
촉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3호

최고고도지구가 포함되
고 단계별 사업지연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
전정훈(2133-7218)

7 신월제1구역
주택재개발정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2호
및 제3호

주민갈등으로 정비사업
의 추진이 어려움
최고고도지구 포함 구역
으로 단계별 사업지연

재생협력과 조합운영전략팀
염영길(2133-7238)

8 독산18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9 독산20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10 시흥19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11
시흥21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12 시흥22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13 시흥23구역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14 성산동 165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15 묵동 166-33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16 묵동 173-23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17 중화동 274-5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18 신내동 579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19 원효로3가 1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양동진(2133-7213)

20 암사동 514
재건축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
장재영(2133-7229)

21
이태원2동 260
주택재개발
정비예정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5호

일몰기한 경과된 정비
예정구역

재생협력과 재개발관리팀
백건호(2133-7233)

22 옥인제1주택재개발
정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6호

구역지정후여건변화에따라
역사·문화적가치보전필요

재생협력과 재개발관리팀
최익수(2133-7187)

23 충신제1주택재개발
정비구역

제4조의3
제3항제3호
및 제6호

문화재보호구역, 역사문화
환경보존지역으로단계별
사업지연
구역지정후여건변화에따라
역사·문화적가치보전필요

재생협력과 재개발관리팀
최익수(2133-7187)

24
사직2도시환경

정비구역

제4조의3

제3항제6호
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

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

김지호(2133-4635)



나. 직권해제 유형별 대상구역 현황

○ 제3항 제1호 :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- 3개 구역

연번 구분 동명 지번
면적
(ha)

용적률 건폐율 층수
추진
단계

주택
유형

예정구역지정일
(고시번호)

1
기정 방배동 913-24 2.1 190 60 7 1 단독

2006.03.23.
(서고시2006-95)

변경 해 제

2
기정 북가좌동 291-1 7.2 190 60

평균
15층

1 단독
2006.03.23.

(서고시2006-95)

변경 해 제

3
기정 창동 244 1.6 210 50 - 2

수복
(전면)

2004.06.25.
(서고시 2004-204호)

변경 해 제

○ 제3항 제2호 : 추진위·조합 운영 중단으로 정비사업 추진 곤란 - 2개 구역

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
면적
(㎡)

사업의종류 주용도
건폐율

(%)
용적률

(%)
높이계획

세대수
(임대)

1

기정 응암2
은평구 응암동
675-2번지

25,328.60
단독주택
재건축

공동주택
50%
이하

249.81%
이하

최고23층
502
(68)

변경 해 제

2
기정 석관1

성북구 석관동
341-16번지

72,990.84
단독주택
재건축

공동주택
30%
이하

239.42%
이하

64m
(최고22층)

1,151
(109)

변경 해 제

○ 제3항 제3호 : 최고고도지구가 포함되고 단계별 사업 지연 - 2개 구역

연번 구분 구역명 위  치
면적
(㎡)

사업의종류 주용도
용적율

(%)
건폐률

(%)
층수

세대수
(임대)

1
기정

한남1재정비
촉진구역

용산구 이태원1동 
77번지 일대

116,513
주  택
재개발

주상복합, 
업무시설, 
공동주택

60%이하 274%
평균10/최고15
48m이하

1,471
(251)

변경 해 제

2
기정 신월1

양천구 신월3동 
159-192

92,546.13
주  택
재개발

공동주택
208%
이하

35%
이하

13층
1,400
(240)

변경 해 제



○ 제3항 제5호 :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 - 14개 구역

연번 구분 동명 지번
면적
(ha)

용적률 건폐율 층수
추진
단계

주택
유형

(예정)구역지정일
(고시번호)

1
기정 독산동 47 3.5 190 60

평균
10층

2 단독
2011.10.20.
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2
기정 독산동 1022 2.5 190 60 7층 2 단독

2011.10.20.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3
기정 시흥동 814 3.9 190 60

평균
10층

2 단독
2011.10.20.
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4
기정 시흥동 879 2.1 190 60 7층 2 단독

2011.10.20.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5
기정 시흥동 804 1.3 190 60

평균
10층

2 단독
2011.10.20.
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6
기정 시흥동 874 1.8 190 60 7층 2 단독

2011.10.20.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7
기정 성산동 165 1.9 170 60 7층 2 단독

2011.10.20.
(서고시 2011-309호)

변경 해 제

8
기정 묵동 166-33 1.1 210 50

평균
15층

2 단독
2006.03.23.

(서고시2006-95)

변경 해 제

9
기정 묵동 173-23 2.0 190 60

평균
10층

1 단독
2006.03.23.

(서고시2006-95)

변경 해 제

10
기정 중화동 274-5 1.1 170 60 5층 2 단독

2006.03.23.
(서고시2006-95)

변경 해 제

11
기정 신내동 579 2.2 190 60

평균
10층

1 단독
2009.02.12.

(서고시2009-58)

변경 해 제



○ 제3항 제6호 :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- 3개 구역

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
면적
(㎡)

사업의종류 주용도
건폐율

(%)
용적률

(%)
높이계획

세대수
(임대)

1
기정 옥인1

종로구 옥인동
47번지

30,282.4
주  택
재개발

공동주택
60%
이하

170%
이하

5/7층
이하

310

변경 해 제

2
기정 충신1

종로구 충신동
1-1번지

29,601.6
주  택
재개발

공동주택
30%
이하

214%
이하

12층
이하

1,151
(109)

변경 해 제

3
기정 사직2

종로구 사직동
311-10

34,261.5 도시환경 주거
60%
이하

177%
이하

12층
이하

418
(72)

변경 해 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

○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4조의3(직권해제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구역별 현황 1부. 끝.

※ 작성자 : 재생협력과 조합운영전략팀 염영길 (☎02-2133-7238)

연번 구분 동명 지번
면적
(ha)

용적률 건폐율 층수
추진
단계

주택
유형

(예정)구역지정일
(고시번호)

12
기정 원효로3가 1 3.9 190 60

평균
10층

2 단독
2010.11.25.

(서고시2011-421호)

변경 해 제

13
기정 암사동 514 1.3 190 60 12층 2 단독

2010.11.25.
(서고시2011-421호)

변경 해 제

14
기정 이태원2동 260 4.6 170 60

3층/5층
이하

2 단독
2004.06.25.

(서고시 2004-204호)

변경 해 제



▣ 방배8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 : 서초구 방배동 913-24 일대
○면적 : 19,953.1㎡
○토지등소유자 : 145명
○도시계획 : 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
추진경위

○ 2006. 03. 23 정비예정구역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○ 2006. 08. 08 추진위원회 승인
○ 2014. 12. 0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 보완

(재건축 찬성·반대 주민비율 조사 등)
○ 2015. 01. 07 ~ 02.23 재건축 찬성·반대 조사
○ 2015. 01. 30 조사결과 제출 ( 145명중 찬성-87명,반대-51명, 기권- 7명)
○ 2015. 03. 0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부결)
○ 2016. 01. 20 행위제한 해제

추진동향 ○행위제한 해제 이후 개별 건축(신축 8건)

사용비용 및
비례율

○사용비용 : 약 2.1억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· 제2호
  - 제1호 : 행위제한 해제(2016. 01. 20)
  - 제2호 : 추진위원회 사무실 미운영(2015. 06월경)

직권해제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. : 원안동의)
○주민공람 결과
-공고기간 : 2016. 09. 08. ~ 09. 29. (공고일로부터 21일)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서초구 주거개선과, 방배1동 주민센터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자치구 의견

○서울시 2015.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(안) ‘부결’ 후 추진위원회에
서 일부 제척 후 재추진 의견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움직임 없음
(추진위원회 사무실 미운영)

○토지이용계획원상 행위제한 해제 표기 삭제(2016.01.20) 이후 구역 내 8건
신축허가된 상태(10필지)로 법적 노후도 도달 불가
- 현재 노후도 : 60.8% (56/92) ＊허가 건축물 준공 시
○사업 반대 주민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 제시
- 2015.1월 조사 결과 : 토지등소유자 34.93% 반대 (면적 비율 50.14%)

주관부서
검토의견

○정비구역지정이 도시계획위원회(2015. 03. 04)에서 부결(토지등소유자 34.93%
반대)되었으며, 행위제한이 해제(2016. 01. 20) 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우므로

○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, 제2호에
따라 직권해제가 타당함

위 치 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북가좌2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 :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-1 일대

○면적 : 72,690㎡

○토지등소유자 : 934명

○도시계획 : 제2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

○ 2006.03.23 :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○ 2006.08.25 : 추진위원회 승인

○ 2010.03.26 : 정비구역지정 신청(주민제안) (추진위원회 → 구)

○ 2012.09.10 : 정비계획안 보완 및 조치계획 접수(추진위 → 구)

○ 2014.12.30 : 실태조사 완료

○ 2015.03.09 : 정비계획 변경(안) 협의(서울시)

○ 2015.04.17 : 정비계획 변경(안) 협의에 따른 보완 요청(추진위)

○ 2015.12.24 : 주민공람 실시(2016.1.25.까지)

○ 2016.02.25. : 정비계획안 검토(구역지정 절차진행 불가) 통보

추진동향 ○행위제한 해제(2013.5월) 이후 개별 건축(신축 26건)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약 8억원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· 제2호

  - 제1호 : 행위제한 해제(2013. 5월)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. : 원안동의)

○주민공람 결과

-공고기간 : 2016. 09. 13. ~ 10. 05. (공고일로부터 22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서대문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자치구 의견

○ 2006.3.23. 기본계획 수립되어 2006.8.25. 추진위원회 승인후 정비구역지정을

위한 3차례 공람하였으나

○ 2013.5.12. 행위제한 해제된 후 신축허가 26건(289세대), 준공 24건(268세대)됨에

따라,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해제 조치 필요함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2013.5.12.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26개동 289세대의 건물이 신축 허가되는 등 사

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
제4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직권해제가 타당함

위 치 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창5동 24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○위치/면적 : 도봉구 창5동 244 일대 / 16,000㎡
○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
○건축계획 : 용적률 210% / 건폐율 50%

추진경위
○ 1996. 03. 11 :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○ 2004. 06. 25 :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울시고시제2004-204호)

추진동향

○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신축
(13,113㎡)되어 잔여부지(2,887㎡)로는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
- 2007년 : 9,404㎡ (북한산 휴 플러스 아파트)
- 2007년 : 427㎡ (근린생활시설)
- 2011년 : 1,858㎡ (대기업 할인마트)
- 2011년 : 1,424㎡ (창5동 주민센터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가목
1호 가목 :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

직권해제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7.14. : 적합)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17. : 원안동의)
○주민공람 결과
-공고기간 : 2016. 9. 30 ~ 10. 20 (공고일로부터 20일)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도봉구 도시관리국 주택과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자치구 의견

○도봉구 창5동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고시제2004-204호(2004. 06.25.)
로 고시되었으나

○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없었기에 정비예정구역(16,000㎡)중
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개별 신축(13,113㎡)되었고

○ 잔여부지(2,887㎡)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고, 추진위원회 미 구
성 등 재개발사업 추진의사 또한 없어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바,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『서울특별시 도정조례』
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되고 현재사항으로는 “구역지정 목적 달성 불가
능”하여 직권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

주관부서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
거환경정비조례』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‘정비예정구역의 추진사항으로
보아 지정목적달성이 불가능’하여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요건에 해당되고,

○ 도봉구 창5동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아파트 등 건립(13,113㎡)으로 일부
잔여부지(2,887㎡)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고, 추진위원회 미 구
성으로 사실상 주택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직권해제절차를 진행하
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결정도



▣ 응암2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은평구 응암동 675-2일대

○ 면적 : 25,328.60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250명

○ 도시계획 : 제3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

○ 2006. 03. 23 :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○ 2006. 05. 29 : 추진위원회 승인(동의자 : 135명, 토지등소유자 : 250명)

○ 2008. 04. 24 : 정비구역 지정(서고시제2008-144호)

추진동향
○ 2012년 3월 추진위원장이 해임된 이후, 당해 11월 추진위 사무실도 없어졌으며

현재 추진위 활동 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사용비용 : 약 10억원

○비 례 율 : 미실시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2호

- 제2호 : 추진위원회 사무실 미운영(2012. 11월경)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. : 원안동의)

○주민공람 결과

-공고기간 : 2016. 09. 20 ∼ 10. 10.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은평구청 건축과사무실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자치구 의견

○ 2012년 3월 추진위원장이 해임된 이후, 같은해 11월 추진위 사무실도 폐쇄되어

추진위가 유명무실화되어 활동이 없으며, 사업추진 주체없이 수년이 흘러 사

업추진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

○ 따라서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(직권해제 등) 제3항

제2호에 의거 추진위원회위원장 장기간 공석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

되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

사료됨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2012년 3월 추진위원장 해임, 같은해 11월 사무실 폐쇄로 활동이 없어 사업추

진이 불투명하므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함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석관1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 치 : 성북구 석관동 341-16일대

○면 적 : 72,990.84㎡

○토지등소유자 : 530인

○도시계획 : 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)

추진경위

○ 2006.09.07 :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(서고시제2006-95호)

○ 2006.11.30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

○ 2008.11.20 : 조합설립인가

○ 2009.12.04 : 조합설립무효확인등 행정소송 제기(2009구합52387)

○ 2010.09.14 : 건축․교통 통합 심의 (조건부 동의)

○ 2010.12.30 : 정비구역 지정고시(서고시제2010-488호)

○ 2011.01.14 : 사업시행인가

○ 2014.05.16 : 대법원 판결(원고승)

○ 2014.06.18 : 조합설립인가 취소

○ 2014.07.10 : 사업시행폐지인가

○ 2016.04.18 :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반려(48.32%, 259/536명)

추진동향
○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총회금지가처분신청(2016.01.29.), 추진위원회 해산신청

(2016.1.25. 48.32%)을 하는 등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있음.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약 198.8억원

법적근거

○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2호

- 추진위원장 부재, 추진위 운영 사실상 중단

- ‘16.1.25 추진위 해산 신청(48.32%)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. : 원안동의)

○주민공람 결과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. ~ 10. 03 (공고일로부터 25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

- 공고의견 및 조치결과

구 분 의 견 조치사항 비고

윤 형 외 6건 - 해제찬성 -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

정병대 외 25건 - 해제찬성 〃

박진서 외 61건 - 해제반대
- 추진위 해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

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

이후용 외 8건 - 해제반대(매몰비용)
- 추진주체사용금액에대하여검증위원회

검증금액의70%이내사용비용보조

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구분 내 용

자치구 의견

○ 석관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의해 2014.06.18 조합설립인가가

취소된 구역으로,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정상화를 위한

총회 개최(2016.01.29.)를 준비하였으나, 반대주민들의 총회금지가처분신청으로

무산됨.

○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(2016.01.

25.) 동의율 부족으로(48.32%) 반려처리되었고, 이후에 구에서 시로 직권해제

상정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각함.

○ 석관1구역은 2006.11.30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.11.30.자로 추진위원장 및 추

진위원등의 임기가 만료되었고, 2015.05.13 추진위원장이 사망하는 등 추진위원회

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,

○ 48.32%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갈등으로 인하

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.

○ 정비구역 지정해제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의 의견 중 구역해제에 찬성

하는 의견이 33건,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71건이 제출되었으며, 매몰비용

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48.32%로 사실상 조합설립불가, 2015.5.13. 추진위원장

사망 후 추진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총회준비도 반대주민의 총회금지가처분신

청으로 총회개최가 무산되는 등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

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어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함



▣ 한남1재정비촉진구역(주택재개발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용산구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/ 116,513㎡

○토지등소유자 : 751명

○도시계획 : 제2·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

○건축계획 : 용적률 274% / 건폐율 60% / 건립세대 1,417세대 / 19동

추진경위

○ 2009. 10. 01 : 재정비촉진계획 결정

○ 2011. 08. 26 : 추진위원회 승인 (751명 중 384명 동의, 51.1%)

○ 2012. 02~07 : 갈등조정관 파견 활동 (11차례 주민면담 실시)

○ 2015. 01. 28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제출 (추진위→용산구)

○ 2015 09. 22 :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요청 (용산구 →서울시)

→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정합성 검토 중으로 향후 대안 마련 후 통보 예정

(서울시 → 용산구)

○ 2015.06~2016.08 : 한남지구 전체 계획검토(서울시)

○ 2016. 09. 01 :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시행

- 관광특구 지정목적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남1구역 전체 해제

추진동향

【추진위원회】

○ 2012. 09. 13 : 구역 분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 (추진위 주관)

○ 2013. 09. 10 : 주민총회 개최(추진위원장 재선출)

○ 2013.12~2014.12 : 구역 분리개발 동의서 징구

○ 2015. 01. 28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도서제출 – 264명 동의(35.2%)

【비대위】

○ 2016. 04. 29 : 비대위 진정서(해산동의서 포함) 제출 – 258명 동의(34.3%)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추진위원회 사용비용 : 약 18억원

○비례율 : 105% (2011년 기준 사업비 등을 산출하여 산정)

법적근거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가목, 라목

- 3호 : 최고고도지구가 포함된 구역

·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년이상 경과 : 5년 2월 경과

· 2년이상 주민총회 미개최 : ‘13.9월 개최 이후 3년 1월 경과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. : 원안동의)

○주민공람 결과

-공고기간 : 2016. 9. 9. ~ 10. 4. (공고일로부터 25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

- 공고의견 및 조치결과

구분 의견 조치사항 비고

김한종 - 해제반대 -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조치

이경주 외 22명, 김정호 〃 〃

정복임 외 21명, 이관훈 외 1명 〃 〃

최명권 외 9명, 신용훈 외 1명 〃 〃

김정미 외 7명, 전병위 외 1명 〃 〃

송정한 외 8명, 김학수 외 1명 〃 〃

유봉희 외 25명, 성백철 외 5명 〃 〃

김태술 - 해제찬성 〃

구복희 〃 〃



위치도 구역결정도

구분 내 용

신화옥, 맹선봉 〃 〃

김정수․이재록, 최호엽 외 2명 〃 〃

김지혜 〃 〃

김재관 외 2명 〃 〃

최익순․정재훈 〃 〃

민병수․임상언 〃 〃

허정임 외 5명 〃 〃

임상회 외 6명, 권경민․박종민 〃 〃

나영호 외 12명, 장선영 외 23명 〃 〃

종합

- 의견접수 : 토지등소유자 124명/751명(16.5%)

- 직권해제 반대 : 토지등소유자 96명(12.78%), 이해관계자 15명

- 직권해제 찬성 : 토지등소유자 28명(3.72%), 이해관계자 38명

※ 김태술 외 242명(32.2%) 해제 동의서 제출

자치구 의견

○주민 대다수는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해제를 반대하는

주민들은 지역의 노후화 및 소방도로 미확보 등으로 ‘15.9.22. 서울시에 기 제

출한 촉진계획변경안(구역분리개발) 대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

○직권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로 상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해제 된다

면 관광특구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, 미군부대 이전 및 해제

이후 난개발 등 변수가 많아 이태원관광특구 고유의 문화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

○따라서 한남1구역 직권해제시 과소필지, 부정형대지, 고저차 등의 지역여건과

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

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최고고도지구(약 20%)가 포함된 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(2011.8.26)부터 3

년이상 경과되고, 2년 이상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추진위원회의 활동도 거의

없으며,

○촉진구역의 약 90%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플리마켓거리, 앤틱가구거리

등 상권이 활성화되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구역으로

○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가목, 라목

에 해당되며, 지역자산보전과 주민동의,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

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해제 필요



▣ 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양천구 신월3동 159~192번지 일대 / 92,546.13㎡

○토지등소유자 : 788명

○도시계획 : 제1·2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

○건축계획 : 용적률 207.09% / 건폐율 34.45% / 건립세대 1,400세대 / 30동

추진경위

○ 2007. 09. 28 :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

○ 2009. 11. 12 : 정비구역 지정고시(서울시고시제2009-443호)

○ 2012. 07. 06 : 재개발사업 반대민원 제출(토지등소유자 420명)

○ 2016. 06. 20 : 개략적 사업성 분석용역 준공

○ 2016. 07. 06 : 용역 주민설명회(추정비례율 66.27%)

○ 2016. 07. 28 :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(구→시)

추진동향
○조합설립 동의율 : 약60%

○ 2016. 01.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43% 징구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추진위원회 사용비용 : 약 5억원

○비례율 : 66.27% (2016.07.06. 구청 사업성분석 용역결과)

법적근거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2호, 제3호

2호 : 주민갈등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구역

- 2012.07.06. : 재개발사업 반대 집단민원 제출

- 2016.07.06. : 추정비례율 66.27%로 사업성 저하

3호 : 최고고도지구가 포함된 구역

-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년이상 경과 : 9년 1개월 경과

- 2년이상 주민총회 미개최 : ‘13.9월 개최 이후 2년 9월 경과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8.25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10.05 : 원안동의)

○주민공람 결과

-공고기간 : 2016. 10. 20 ~ 11. 09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양천구 도시환경국 균형개발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자치구 의견

○김포공항 인접한 최고고도지구(해발 57.86m 미만)로 추진위원회 승인

(’07.09.28)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(조합동의율 약60%)한 구역으로, 현재

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,

○ ’12.07월 재개발 반대민원 제기(420명) 및 ’16.01월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

(43%) 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한 지역으로, 코디 파견 및 개략적 사업성분석

용역결과(’16.06) 추정비례율 66.27%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으로, 시조례 제4조

의3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

판단됨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최고고도지구내 구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(’07.09.28)로부터 3년이내

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이며,

○추진위원회 운영중단 등 사업추진 정체로 코디 파견 및 개략적 사업성분석 용

역결과(’16.06) 추정비례율이 66.27%로 사업성이 낮고,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민

원제기 등 주민갈등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으로서,

○구청장이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3

호를 적용하여 동 조례 동조 제4항에 따라 직권해제를 신청한 구역으로 직권

해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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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독산18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독산동 47번지 일대

○ 면적 : 35,782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304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추진동향 ○개별 건축 신축허가 (신축 20건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.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독산20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독산동 1022번지 일대

○ 면적 : 25,062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144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추진동향 ○개별 건축 신축허가 (신축 6건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시흥19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시흥동 814번지 일대

○ 면적 : 39,272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261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추진동향 ○개별 건축 신축허가 (신축 4건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시흥21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시흥동 879번지 일대

○ 면적 : 21,661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160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추진동향 ○개별 건축 신축허가 (신축 2건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시흥22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시흥동 804번지 일대

○ 면적 : 13,611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94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시흥23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 위치 : 금천구 시흥동 874번지 일대

○ 면적 : 18,496㎡

○ 토지등소유자 : 135명

○ 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
추진경위 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추진동향 ○개별 건축 신축허가 (신축 5건)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08 ~ 09. 28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금천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하

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

직권해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성산165 구역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 : 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대

○면적 : 19,000㎡

○토지등소유자: 262명

○도시계획 :  제2종일반주거지역

추진경위

○ 2011. 10. 20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309호)

○ 2015. 01. 20 정비구역지정 신청(262명중 180명 동의, 68.7%)

○ 2016. 02. 24 정비구역지정 신청 취하

추진동향

○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일몰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

하여야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신청을 취하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 또는

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사업을 추진코자 움직이고 있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29. ~ 10. 19.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마포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

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묵동 166-33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○위치 : 중랑구 묵동 166-33번지 일대

○면적 : 1.1ha

추진경위 ○ 2006.03.23.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추진동향 ○ 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9. 29. ~ 10. 21. (공고일로부터 22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중랑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

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묵동 173-23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정비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○위치 : 중랑구 묵동 173-23번지 일대

○면적 : 2.0ha

추진경위 ○ 2006.03.23.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추진동향 ○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9. 29. ~ 10. 21. (공고일로부터 22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중랑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

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중화동 274-5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정비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○위치 : 중랑구 중화동 274-5번지 일대

○면적 : 1.1ha

추진경위 ○ 2006.03.23.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추진동향 ○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9. 29. ~ 10. 21. (공고일로부터 22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중랑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

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신내동 579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정비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○위치 : 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(구역면적:2.2ha)

○면적 : 2.2ha

추진경위
○ 2006.03.23.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06-95호)

○ 2009.02.12.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(서고시제2009-58호)

추진동향 ○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9. 29. ~ 10. 21. (공고일로부터 22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중랑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

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원효로3가 1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 : 용산구 원효로3가 1번지 일대

○면적 : 39,000㎡

○토지등소유자: 303명

추진경위

○ 2010. 11. 25.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421호)

○ 2011. 12. 31. 행위제한

○ 2014. 12. 31. 행위제한 해제

추진동향 ○행위제한 기간만료 후 건축 가능여부 문의 증가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09. 30. ~ 10. 25. (공고일로부터 25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용산구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

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암사동514번지 일대(주택재건축사업)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 : 강동구 암사동 514번지 일대

○면적 : 13,154.2㎡

○토지등소유자 : 132명

추진경위 ○ 2010. 11. 25 :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고시제2011-421호)

추진동향 ○없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○사용비용 : 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6.23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08.22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10. 12. ~ 11. 11. (공고일로부터 3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하지 아니

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

○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

제가 타당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도



▣ 이태원2동 260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용산구 이태원2동 260 일대 / 45,760㎡

○토지등소유자 : 354명

○도시계획 : 제1종일반주거지역

○건축계획 : 용적률 170% / 건폐율 60%

추진경위 ○ 2004. 06. 25 : 정비예정구역 지정(서울시고시제2004-204호)

추진동향 ○없음

법적근거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5호

- 제5호 : 일몰기한 경과 구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08.25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10.05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10. 21 ~ 11. 15 (공고일로부터 25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

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

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,

○ 『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4조의3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해제

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위치도 정비예정구역결정도



▣ 옥인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종로구 옥인동 47-64일대 / 30,282.4㎡

○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, 자연경관지구

○건축계획 : 용적률 132.63% / 건폐율 33.99%

추진경위

○ 2007.12.27. :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(서울시고시 2007-477호)

○ 2008.06.12. : 조합설립인가

○ 2009.11.19. : 사업시행인가

○ 2011.10.20. : 관리처분계획인가 1차 신청(12. 03. 30. 반려)

○ 2013.04.29. : 관리처분계획인가 2차 신청(13. 05. 27. 반려)

○ 2015.04.09. :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판결(구청 패소)

○ 2015.05.26. : 간접강제 신청(조합) → 15. 9. 17. 기각(행정법원)

○ 2015.07.24. : 총회개최(안건 동의율 미달)

○ 2015.08.13. :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(구 → 조합)

○ 2015.09.24. : 간접강제 항고(조합 → 구, 항고이유서 미제출, 15. 11. 기각)

○ 2015.10.30. : 사업시행인가 실효 공고

○ 2015.11.04. :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반려(구 → 조합)

○ 2015.11.10 : 관리처분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등 소송제기(조합 → 구, 원고 승,

2심 진행중, 2016.12.1. 선고 예정)

추진동향

○조합 측

- 직권해제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희망

-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작은 골목까지 정비를 하여 찾아

가고 싶은 마을이 되기를 원함.

○ 비대위 측

- 조속한 직권해제 추진 요청(현재도 동의서 수합 중에 있음)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조합사용비용(조합운영비, 설계용역비, 감정평가비 등) : 약 42억원

○비례율 : 100.04% (2011년 실태조사 결과)

법적근거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

: 구역지정 후 여건변화에 따라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지역

(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인왕산의

자연경관과 옥인지역의 역사·문화적 보전 관리)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10.06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10.19 : 조건부동의)

- 조치내역
구분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

1

구역 해제 후 대상지 일대 계획적 관리를

위해 신규 수립 중인 ‘청운동 일대지구단위

계획구역’ 포함가능성등다양한 방안 검토

대안사업 마련 시 청운동 일대 지구

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방안 등

다양한 대안 검토 예정

2

대상지는 경복궁 서측의 한옥 밀집 주거

지인 점을 고려하여 대안사업 마련 시 다음

사항 반영

· 대안사업 관련 역사·문화 가치 보존을

위한 구체적인 내용 보완 제시

·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역사·문화 환경

관리, 주차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일반적인

주거환경관리사업과는차별화된관리방안

마련 검토

대안사업 마련 시 반영여부 검토

3

대상지는자연경관지구로서서울특별시도시

계획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건축기준이 적용

되는 바, 대안사업에서 제시한 건폐율·높이 완

화사항은별도의심도있는논의필요

건축기준(건폐율, 높이 등) 완화 사

항은 별도 논의 예정



위 치 도 정비구역결정도

구분 내 용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10. 27. ~ 11. 16. (공고일로부터 21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

-공고결과
구 분 의 견 요구사항 비고

조합장 외 23명 해제 시 요구사항 제출

- 건폐율(50%이상),층수(3→4층)완화

- 주차장 확보

- 도시가스, 상수도 설치

- 윤덕영가 서울시 매입 주민복지시설로 이용 등

자치구 의견

○ 옥인지역의 자연경관과 장소, 역사적 가치 보전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

을 고려했을 때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보존, 정비 위주의 정비사업

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

○ 2011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최종 패

소 판결을 받았으며, 이후 조합이 신청한 인가서 처리와 관련 서울시와 협의하

여 반려함에 따라 조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응소하

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, 이에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.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옥인1구역은 인왕산의 자연경관과 구역내에 있는 송석원바위(추사 김정희 글

씨), 가재우물(가재 김창업 바위글씨), 옥인동 윤씨가옥 등 역사적 명승과 근

현대 건축 자산이 산재하고,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, 역사도심기본계획상 특성

관리지역 으로 역사도심지 내 역사적, 문화적, 경관적 특성의 유지 및 보존이 필요

한 지구로 별도의 관리지침이 수립되어 있음.

○ 5차 전문가 검토회의 및 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변화

에 따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

진행하는 것이 타당(적합)하다는 의견임

○ 직권해제 이후에는 지역의 가치와 주민들이 생활을 향상하는 대안사업을 주민들

과 논의하여 마련하고,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(약 43억원) 검증위원회의 검증

을 거친 금액을 지원하여 직권해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



▣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종로구 충신동 1-1번지 일대 / 29,601.6㎡

○토지등소유자 : 452명

○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문화재보호구역

○건축계획 : 용적률193%/건폐율25.46%/건립세대545세대(임대95세대 포함)

추진경위

○ 2005.10.06. : 충신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

○ 2006.03.10. : 조합설립인가

○ 2011.12.22. : 사업시행인가 취하

-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2/3이상 동의율 미달, 자진 취하서 제출

○ 2013.10.23. : 총회개최

- 내용: 조합장, 조합임원 선출, 사업시행계획, 동의율 미달로 미통과

○ 2014.11.03 : 성곽마을 이화․충신 보전관리 실행(정비)계획 용역 착수

(2015.10 완료)

○ 2015.04.17. : 조합설립변경인가(내용: 조합장 선출)

○ 2016.09.21. : 충신성곽마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

- 원안가결 : 충신아랫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

추진동향

○ 시공사 자금지원 중단(2012년)과 조합집행부 신뢰저하로 사업추진 어려움

○ 조합 측

-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비 증액(10%이상)에 따른 조합원 2/3동의를

받지 못하고 있음 (찬성 55.7%)

○ 비대위 측

- 사업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음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추진위원회 사용비용 : 약 30억원

○비례율 : 2013. 6월 실시

- 64% : 시공사 가계약 공사비 430만원 적용(실태조사 신청)

- 84% : 서울시 표준 공사비인 370만원 적용(조합측 요청)

법적근거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3호

: 문화재보호구역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조합설립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

행인가 미신청(10년 경과)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

: 구역지정 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변지역의 역사·

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지역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10.06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10.19 : 조건부동의)

- 조치내역

연번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

1

한양도성 연접지역으로 대안사업

마련시 역사·문화 가치 보존을 위

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 제시하

고, 일반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

과 차별화된 관리방안 마련 검토

대안사업 마련 시 반영 여부 검토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10. 27. ~ 11. 16. (공고일로부터 21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

-공고결과 : 의견 없음



위 치 도 구역결정도

구분 내 용

자치구 의견

○ 정비구역은 한양도성(낙산구간) 및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충신

성곽마을과 연접해 있고 남서쪽으로는 간선도로인 율곡로(폭 30m)가 지나가고

있음

○ 조합이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동의 미충족으로 자진 취하

하였고(정비사업비가 10/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2/3이상 동의 받아

야 하나 동의율 55.7% 확보), 2012년 시공사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사업이

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 요청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

계약 공사비(430만원/평당) 적용 시 추정비례율 64%임

○ 문화재 보호구역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2006년 조합설립 인가 일로부

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(조합설립 후 10년 경과)

○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으며,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성곽마

을 재생사업을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

○ 충신1구역은 여건을 감안하여 본 정비구역 지정 이후 4대문 안의 역사, 지리

적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서울시 정책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함이

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 충신1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2006년 조합

설립 인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 장기간

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, 역사도심기본계획

상 특성관리지역으로 한양도성 인접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주

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음

○ 또한 5차 전문가 검토회의 및 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

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

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(적합)하다는 의견임.

○ 직권해제 이후에는 인접한 이화마을, 충신아랫마을과 연계되는 주거환경개선

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(약

30억원)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금액을 지원하여 직권해제로 인한 주민피해

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.



▣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

구분 내 용

구역현황

○위치/면적 : 종로구 사직동 311-10일대 / 34,268.84㎡

○토지등소유자 : 271명

○도시계획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자연경관지구, 역사문화미관지구

○건축계획 : 용적률 176.92% / 건폐율 31.01% / 건립세대 456세대 / 14동

추진경위

○ ‘03. 11. 21 :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

○ ‘09. 11. 19 : 정비구역 지정 고시(서울시고시 제2009-465호)

○ ‘10. 07. 19 : 조합설립인가

○ ‘12. 09. 21 : 사업시행인가

○ 13. 10. 14 :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

○ ‘13. 12~’14.4 :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(3회)

○ ‘15. 07~’15.09 : 관계 전문가 자문(4회)

○ ‘15. 09. 01 : 사직2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 방안 수립

○ ‘15. 12. 02 :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‘16. 08. 11 :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

○ ‘16. 10. 06 : 제5차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적합)

○ ‘16. 10. 19 :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동의)

추진동향 ○정비사업 동의율 : 75.6%(조합원 수 271인, 동의자 수 208인)

사용비용 및

비례율

○조합사용비용 : 약300억원(운영비 51억원, 선교사부지 및 건물 매입 249억)

○비례율 : 105% (‘15.4월 실태조사결과)

법적근거

○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

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

역사·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직권해제

추진경위

○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(2016.10.06 : 적합)

○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16.10.19 : 원안동의)

○직권해제 공람공고

-공고기간 : 2016. 10. 28 ~ 11. 17 (공고일로부터 20일)

- 공고의견 제출장소 :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

-공고결과 및 조치결과

구분 의견 조치사항 비고

김학영외 154 - 해제반대 -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조치

이경주외 32 - 해제찬성 〃

종합

- 의견접수 : 토지등소유자 188명/271명(69.37%)
- 직권해제 반대 : 토지등소유자 155명(57.19%)
- 직권해제 찬성 : 토지등소유자  33명(12.17%) 
※ 오수진외 16명은 직권해제 찬성과 반대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여 제외함

자치구 의견

○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

동의하며 철거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됨

○조속히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토록 요청



위치도 구역결정도

구분 내 용

주관부서

검토의견

○해당구역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, 역사도심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역으로

경희궁 주변 재개발지정 해제가 필요하고, 관련 지침상 한양도성 완충구역 등에

포함된 곳으로 선교사주택, 한옥,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구역해

제 또는 사업방식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음

○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서도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아

직권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임

○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

조합사용비용 지원금 확보, 선교사주택 매입, 대안사업 추진 등의 예산을 확보

중에 있으며

○아울러, 구역해제 이후 구역 내 선교사주택 등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고,

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특성을 유지하고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추진

할 예정이므로 직권해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
